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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?”

 약값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?

○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에 사용한 약제를 실제 구입한 가격(이하 ‘구입약가‘)으로 

청구합니다.

  구입약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○ 해당 분기 ’가중평균가‘를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

동안 ’구입약가‘로 청구합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계산방법

  분기별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

적용시점

  구입분기별로 계산한 가중평균가를 다음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

  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청구

가중평균가 세부정의

약제 구입시기 구입약가 적용기간(진료일)

1/4분기 (1월 ~ 3월)

2/4분기 (4월 ~ 6월)

3/4분기 (7월 ~ 9월)

4/4분기 (10월 ~ 12월)

   5월 1일 ~ 7월 31일

   8월 1일 ~ 10월 31일

  11월 1일 ~ 1월 31일(다음년도)

   2월 1일 ~ 4월 31일(다음년도)

 구입약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○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·지급된 약값은 차액이 환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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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약가 모니터링 흐름도

 구입약가(가중평균가)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○ 요양기관 업무포털(http://biz.hira.or.kr)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

가격확인

제도확인

진료비

청구

의약품

관리

구입

약가

약품별
가중평균가

구입약가
업무안내

- 가격확인: 의약품공급내역, 약품별가중평균가 확인(공급분기 설정 후 조회)

- 제도확인: 구입약가 개요, 법적근거, 절차 및 방법 등 확인 가능

 요양기관 업무포털(http://biz.hira.or.kr)은 어떻게 이용가능한가요?

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http://www.hira.or.kr) 접속 후 사이트 하단에 

버튼으로 이동 및 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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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약가 청구사례 핵심정리

▶ (사례1)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한 경우

-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

구입약가(청구단가)로 청구

구입내역 청구내역
구입일자 구입분기 구입가격 구입량 적용진료일자 적용분기 단가

1월 2일
1/4분기

550원 100개
5월 1일∼７월 31일

1/4분기

가중평균가
523원

2월 3일 500원 120개
4월 5일

2/4분기
600원 100개

8월 1일∼10월 31일
2/4분기

가중평균가
547원

5월 20일 520원 200개

      * 1/4분기 가중평균가: {(550×100)+(500×120)}/(100+120) = 523(원미만 4사 5입)

      * 2/4분기 가중평균가: {(600×100)+(520×200)}/(100+200) = 547(원미만 4사 5입)

▶ (사례2)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 하지 않은 경우

- 약제구입을 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(청구단가)로 청구

구입내역 청구내역
구입일자 구입분기 구입가격 구입량 적용진료일자 적용분기 단가

1월 10일
1/4분기

90원 200개
5월 1일∼7월 31일

1/4분기

가중평균가
91원2월 5일 92원 500개

3월 1일 90원 100개
4월~6월 2/4분기

구입내역 없음
8월 1일∼10월 31일 1/4분기

가중평균가

91원
7월~9월 3/4분기 11월 1일∼1월 31일 91원

      * 1/4분기 가중평균가: {(90×200)+(92×500)+(90×100)}/(200+500+100) = 91(원미만 4사 5입)

▶ (사례3) 약제를 처음 구입한 경우(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경우도 동일)

- 최초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(청구단가)로 청구

- 이 가격을 다음 분기의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청구

구입내역 청구내역
구입일자 구입분기 구입가격 구입량 적용진료일자 적용분기 단가

(최 초 )2월3일
1/4분기

700원 100개
2월 3일 ~ 

4월 30일
최초구입가격 700원

3월 14일 450원 100개
5월 1일 ~ 

7월 31일

1/4분기

가중평균가
575원

4월 7일
2/4분기

600원 400개 8월 1일 ~ 

10월 31일

2/4분기

가중평균가
583원

6월 14일 550원 200개

      * 1/4분기 가중평균가: {(700×100)+(450×100)}/(100+100) = 575(원미만 4사 5입)

      * 2/4분기 가중평균가: {(600×400)+(550×200)}/(400+200) = 583(원미만 4사 5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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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(사례4) 약제를 다 사용하고 다시 구입한 경우

- 다시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(청구단가)로 단가변경 적용

- 이 가격을 다음 분기의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적용

구입내역 청구내역

구입일자 구입분기 구입가격 구입량 적용진료일자 적용분기 단가

1월 7일
1/4분기

550원 300개 5월 1일 ~ 

5월 13일

1/4분기

가중평균가
560원2월 3일 700원 100개

3월 14일 450원 100개

4월 7일

2/4분기

600원 400개
5월 14일 ~ 

7월 31일

5월14일 변경된

구입단가
550원

5월 14일

(단가변경)
550원 200개 8월 1일 ~ 

10월 31일

단가변경 이후

2/4분기

가중평균가

533원
6월 7일 500원 200개

6월 20일 550원 200개

      * 1/4분기 가중평균가: {(550×300)+(700×100)+(450×100)}/(300+100+100) = 560(원미만 4사 5입)

      * 2/4분기 가중평균가: {(550×200)+(500×200)+(550×200)}/(200+200+200) = 533(원미만 4사 5입)

단가변경 이럴 때 가능합니다

충족요건

새로 약제를 구입한 시점에서 재고량이 없는 상태이면서, 

새로 구입한 약제의 가격이 기존 가격과 다른 경우 

증빙 서류

거래명세서(출고·반품), 의약품 수불대장 및 재고관리대장, 단가변경 확인서

(요양기관장 직인 날인) 등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 

※ 이 경우 거래명세서상 새로운 가격으로 약제를 구입한 날짜가 재고소진 

   날짜보다 더 최근이어야 합니다.  ex) 재고소진일 1월 31일, 약제구입일 2월 1일 


